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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제 목제 목제 목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930(2014.11.18)

                2. '15.1.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서 결핵 질환을 별도 분리하여 관리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는 등록된 질환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등록된 질환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등록된 질환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등록된 질환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

으므로, 희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을 모두 보유한 환자들의 경우 각각 해당 질환희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을 모두 보유한 환자들의 경우 각각 해당 질환희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을 모두 보유한 환자들의 경우 각각 해당 질환희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을 모두 보유한 환자들의 경우 각각 해당 질환

을 등록을 등록을 등록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4.12.31. 이전 등록자(재등록자 제외)는 추가 등록  없이도 희

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 모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

보마당/회원서비스/산정특례 자격확인/조회시 팝업 안내메시지 확인"을 통해 대상자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참고)

                       ※ '15.1.1 이후 산정특례 등록한 질환자의 적용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 : 결핵을 제외한 모든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 결핵질환 : 결핵질환(V206, V246)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 

                 3. 또한, 공단은 희귀질환과 결핵질환 모두 보유한 환자에 대해 양 질환 모두 

재등록 할 수 있도록 '14.11.19.~12.31.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

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검사항목)이 변경된 4개 질환("붙임3" 참조)의 변경기준을 알려 온 바 안내합니

다. 

                       ※  변경된 4개 질환의 등록기준 적용시점 

                         - 재등록기준 : '14.11.19.부터 적용, 신규등록기준 : '15.1.1.부터 적용 

 

 

 

 

 

 



 

 

붙임 : 1. 요양기관 정보마당 변동내역 1부.

           2. 희귀난치성질환 및 결핵질환 등록 예시 1부. 

           3. 등록기준 변경 4개 질환 및 변경내역 1부.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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